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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 주요 개정사항

구분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근거 법령

13

1.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동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탁) 제3항

 

1.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동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탁) 제3항 및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제4호

근거 법령
추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16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및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법령
추가

14 <신설>

▪｢사회보장기본법｣제27조(민간의 참여)
▪ 자치법규(조례)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
   * 사회복지자원봉사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안내

근거 법령
추가

연혁 15 <신설>

▪ ’12. 1. VMS-나눔포털(현 1365) 실적 
연계(2012.1.16.)

▪ ’22. 4.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 
비대면 실적 인증 기능 구축

▪ ’22.11. 등록자원봉사자 905만명, 
지역사회봉사단 3,639개, 관리센터 
15,350개소, 인증관리요원 24,585명

연혁 추가

주요
현황 16

6. 주요 현황(‘21.12.31. 기준)

<신설>

6. 주요 현황(‘22.11.30. 기준)

라. 사회복지자원봉사 로고

주요 현황
최신화 및 

사회복지자원봉사 
로고 추가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19

비전
사회복지자원봉사 특성화로 함께하는 

「나눔문화」확산

목표
클라이언트 중심의 역동적인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확충

추진

전략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 및 

협력체

계 구축

클라이

언트 

중심 

일감 

개발 

봉사활

동 홍보

사회복지

자원봉사 

수요·공

급 

연계시스

템 구축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 

동기부여 

인정프로

그램 

개발 

확대

비전
사회복지자원봉사 참여 확산

연대와 화합으로 따뜻한 대한민국

목표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 자원봉사

지속가능한

자원봉사생태계 

조성

연대성장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전략

사회복지

자원봉사

특성화

사회복지자

원봉사

운영체계 

강화

사회복지자

원봉사

참여·활성화 

기반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수정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제4차 
국가기본계획’ 반영)

운영체계 20
3. 운영체계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3. 운영체계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시·군·구

지방자치법
제2조 반영에 따른
운영주체명 수정

운영 형태
및 역할

21
~
22

4. 운영 형태 및 역할 4. 운영 형태 및 역할
운영 형태 별 운영 
목적, 역할 수정

(자원봉사관리규정과 
일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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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시·도 및 
시·군·구관리

본
(사회복지
정보센터)

산 지원

23

가. 산 지원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사회복지협의

회)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 
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제4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가. 산 지원 근거
< 동>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사회복지협의회)제1
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 
협의회 등의 업무)제4호 및 제25조 
(권한의위탁)제3항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1호, 제1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및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사회보장기본법」제27조(민간의 참여)
▪ 자치법규(조례)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이하 규정)
▪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

산 지원
근거 추가

나.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 (사회복지정보센터) 
사업비 등 지원 권고

▪ 지방자치단체  능   전  인  보 
및 직원 사기 진 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인 비 지원

<신설>

인 비 지원기준(권장)
 사회복지시설 사자(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인 비 가이 라인에 
기준하 ,  직  및 호봉 이  적용

   - 자  장, 과장, ‘ 사회 
복지사’, ‘사회복지사’ 등 인 비

   * ’22  ‘사회복지시설 사자 인 비 
가이 라인(보 복지 )’ 참조

  

나.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 (사회복지정보센터) 
사업비 등 지원 권고

▪ 지방자치단체  능   전  인  보 및 직원 사기 
진 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인 비 지원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 인  지원(2인 
이 ) 권고

인 비 지원기준(권장)
 사회복지시설 사자(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인 비 가이 라인에 
기준하 ,  직  및 호봉 이  적용

   - 자  장, 과장, ‘ 사회 
복지사’, ‘사회복지사’ 등 인 비

    * ’23  ‘사회복지시설 사자 인 비 
가이 라인(보 복지 )’ 참조

사업비 등 지원 관  
내용 추가

사업 관리
27
~
48

1. 조사연구, 정책 의
2. 자 위원회 운영
3.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운영
4.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관리
5.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위  관리
6.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등 터
7. 인증관리요원 및 전 관리자 육성 등 육
8. 지역사회봉사단 운영
9. 사회복지자원봉사 동기 여 로  활성화
10. 사회복지자원봉사 참여 화 산을 위한 

보·
11.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1.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2.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위  관리
3. 개인정보보호 관리
4. 인증관리요원 성·보수 육 및 전 관리자 육성
5.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운영
6. 지역사회봉사단 운영
7. 정보관리의  조치(규정 제13조)
8.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터 (규정 제14조)
9.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소
10. 조사연구, 정책 의
11. 보·
12. 사기진  및 동기 여(규정 제12조)
13.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14. 자 위원회 운영

사회복지자원봉사 
주요사업에 대한 

목차 개  및 분화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54

제3조(운영체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사회복지자원 
봉사를 하기 위하여,   호의 지역을 
관할하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 ’를 .
1.‘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 ’(이하‘
관리본 ’라 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국의 사회복지자원봉사를 한 .
2.‘시․도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 ’(이하‘시․
도관리본 ’라 한 )  시․도사회복지협의회에 

 사업지역관할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 
관리를 한 .
3.‘시·도관리본 ’  시·군·구 사업지역 내 
사회복지자원봉사의 운영관리를 하  
‘시․군․구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 ’(이하‘시․

제3조(운영체계) < 동>

1.‘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 ’(이하‘ 관리본
’라 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국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를 한 .
2.‘시․도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 ’(이하‘시․도관리
본 ’라 한 )  시․도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할 
지역(17개 시·도)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를 

한 .
3.‘시·도관리본 ’  관할 지역(시·군·구)의 사회 
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를 하  ‘시․군․구사 
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 ’(이하‘시․군․구관리본 ’라 

구 수정

2



-  -

구분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군․구관리본 ’라 한 )를 지정할 수 , 
시․군․구관리본 를 지정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역 내 수 
관리센터’  지정하 , 기간  지정일로 터 
3 이  의 12  31일 지로 하고, 
운영·관리의 여 에 따라 재지정할 수 .

한 )를 지정할 수 , 시․군․구관리본 를 
지정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역 내 수 관리센터’  지정하 , 기간  
지정일로 터 3 이  의 12  31일 지로 
하고, 운영·관리의 여 에 따라 재지정할 수 .

54
~
56

제5조(사업내용)  관리본    
호의 사업을 수행한 .
1. 전국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 
2.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 의, 

보․
3. 시·도관리본  소  관리센터 인증관리 
요원 성·보수 육 및 전 관리자 육성 등 

육
4.‘자원봉사자 ’  및 관리
5.‘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 (VMS)’ 

구축·운영
6. 관리본 가 설치한 관리센터의 운영·관리
7. 전국의 ‘지역사회봉사단’관리 
8. 시․도관리본 , 시·군·구관리본  및 

관리센터의 터
9. 기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

<신설>
 시․도관리본  관할 지역에서  
호의 사업을 수행한 .

1.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 
2. 관리본  시  사항의 시행 및 협
3. 사회복지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 의, 보․
4. 관할 지역의 시·군·구관리본  지정 및 
재지정,  관리센터 지정 등 운영·관리
5. 시․군․구관리본  및 관리센터별 

인증관리요원 위 · 성 및 보수 육, 
전 관리자 육성 등 육

6. 관할 지역 VMS 정보 관리 및 책  
7. 관할 지역의‘지역사회봉사단’구성·운영·관리
8. 시·도관리본  소  관리센터 운영·관리, 

자원봉사자   안내
9. 관할 지역 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터  및 기  활성화 사업 등
<신설>

 시․군․구관리본  관할 사업지역 내에서 
 호의 사업을 수행한 .

1.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 
2.  및 시․도관리본  시  사항의 시행 및 협
3. 사회복지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 

의. 보․
4. 제2항 제4호 및 제5호  시․도관리본 의 
위 업무 수행
5. 시․군․구관리본  소  관리센터의 운영·관리 
및  안내

<신설>

7. 관할 지역의‘지역사회봉사단’구성․운영
8. VMS 정보의 등록관리 및 보호 책  
9. 관할 지역의 관리센터 지정 등에 관한  안내
10. 관할 지역의 관리센터 터
11. 기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사업내용)  < 동>

1. < 동>
2. < 동>

3. 인증관리요원 성 육, 인증관리요원 보수 육 
및 전 관리자 육성

4. < 동>
5. < 동>

6. < 동>
7. < 동>
8. < 동>

9. 기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사기진  
및 동기 여)

 시․도관리본  관할 지역에서(17개 시·도) 
 호의 사업을 수행한 .

1. < 동>
2. < 동>
3. 사회복지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보․

4. < 동>

5. 시․군․구관리본  및 관리센터별 인증관리요원 
성·위 , 인증관리요원 보수 육

6. < 동>
7. < 동>
8. 시·도관리본  소  관리센터 운영·관리

9. 관할 지역 내 시·군·구관리본  및 관리센터 
터

10. 기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 
(사기진  및 동기 여)

 시․군․구관리본  관할 지역에서(시·군·구) 
 호의 사업을 수행한 .

1. < 동>
2. < 동>
3. 사회복지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보․

4. < 동>

5. 시․군․구관리본  소  관리센터의 운영·관리

6. 관리센터별 인증관리요원 성, 인증관리요원 
보수 육
7. < 동>
8. < 동>
9. < 동>
10. < 동>
11. 기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사기진  및 동기 여)

구 수정
및 내용 추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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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센터   호의 사업을 수행한 .

1. ,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 가 시 한 
사항의 시행 및 참여 협
2. 자원봉사자 ․ 치 및  안내
3. VMS 등록정보의 관리, 정보보호 책  
4. 시·도  시·군·구관리본 의 
인증관리요원 성 및 보수 육, 전 관리자 
육성 등 육  참여
5. ‘지역사회봉사단’및 전국규  관리센터와 
연계·관리 등 협
6. 자원봉사에 관한 요사항을 시․군․구관리 
본   시·도관리본 에 보고
7.  관리센터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8. ,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 의 

터  시 협조

 < 동>
1. < 동>

2. 자원봉사자 ․ ․ 치·지도·
3. 실적정보 VMS 등록 및 관리, 정보보호 책  
4. ,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 에서 진행하  
인증관리요원 성 육, 인증관리요원 보수 육 및 
전 관리자 육성 육 참여
5. ‘지역사회봉사단’및 전국규  관리센터와 
연계·협
6. < 동>

7. 관리센터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8.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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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  
< 략>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실적 정보를 자원 
봉사활동일지(별표2 참조) 및 관  증  
서 에 근거하여 자원봉사 실적이  로 

터 30일 이내 정보 등록 을 원 로 한 .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 < 
동>
 제1항의 봉사실적 정보를 별표 제2호 서 의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일지’에 근거하여 봉사실적이 
 로 터 30일 이내 정보 등록 을 원 로 

하 , 30일이 지  봉사실적에 대 서  VMS 
정보등록을 제한할 수 .

30일이 지  봉사 
실적에 대한 VMS 

정보등록을 제한 근거 
신설

 전 도 자원봉사실적의   연도 
1 일 지 VMS 정보 등록을 하 , 이 
기간이 과한 봉사실적에 대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

< 제> 30일 정보등록 
 기준 일

 관리센터  자원봉사활동일지 등 증  
서  3 간 보관하여  하 , 3 이 과한 
실적에 대 서  실적 등록을 제한한 .

 관리센터  자원봉사활동일지 등 증  서  
3 간 보관하여  한 . 구 수정

<신설>
 관리센터에 의  관리 지  과거의 

자원봉사활동에 대 서  소 하여 인정하지 
.

관리센터의 
자원봉사활동

소  인정
제한 추가

 인증관리요원이 본인의 자원봉사실적 
정보를 등록하고자 하  에 , 근무기관 
이 의 관리센터에서 근무시간 에 봉사 
활동을 하  에 한정하여 정보 등록을 할 
수 .

 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실이 인   
 실적을 반 하여  한 .

 < 동>

 , 시·도관리본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항제8호의 사실이 인    실적을 
반 하거나 제 리할 수 .

실적 반 , 소 조항 추가

59

제13조(정보 관리의  조치) 관리센터 
대표자  소재지 이전, 대표자 , 인증 
관리요원의 보직   사 등 VMS 
등록정보  사항이 한  시, 관할 
지역 시·도관리본 에 보고하고  정보 
관리의  조치를 하여  한 .

제13조(정보 관리의  조치)  관리센터 
대표자  소재지 이전, 대표자 , 고유 호 
(사업자등록 호) , 인증관리요원의 보직  

 사 등 VMS 등록정보  사항이 한 
 시, 관할 지역 시·도관리본 에 보고하고 
 정보 관리의  조치를 하여  한 .

정보 관리의 에 
고유 호(사업자등
록 호)  추가

61

제16조(인증관리요원 자 제한)  관리 
본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 의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에 대한 터  

과  호에 하   
인증관리요원의 자 을 영구 제한한 .

 < 략>
 자원봉사실적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지 

 인증관리요원에 대  일시적 로 자 을 
제한할 수 .

제16조(인증관리요원 자 제한)  < 동>

 < 동>
 봉사실적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지  

인증관리요원에 대  3개  이  자 을 제한할 수 
.

자  제한
기준 명 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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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 >
< 주요 업무 >
 ▪ 사회복지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의 VMS 등록·관리
 ▪ <신설>
 ▪ <신설>
 ▪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인증서 ·관리
 ▪ , 시·도관리본  및 시·군·구 관리본  

자원봉사활동 계획의 시행
 ▪ 관리센터 관할 자원봉사 관   정보의 

관리 및 보호 책
 ▪ <신설>

<별지 제3호 서 >
< 주요 업무 >
 ▪ 관리센터의 자원봉사자 관리 및 조정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운용
 ▪ 자원봉사자 봉사실적 및 관리센터 정보 등록·관리
 ▪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서 ·관리
 ▪ , 시·도관리본  및 시·군·구관리본 에서 시 한 

사항의 시행 및 참여 협
 ▪ < 동>

 ▪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인증관리요원
주요 업무 추가

80
<별표1>

 인증관리요원 대  육과정 기준
  인증관리요원 대  육과정 이수 기준 및 과정

<별표 제1호 서 > 인증관리요원 대  육과정 기준
 인증관리요원 대  육과정 이수 기준 및 과정

이수 기준 
및 필수 과정 수정

81 <별표2>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일지(개인용) <별표2>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일지(개인용)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과 일치

82 <별표2>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일지(단체용) <별표2>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일지(단체용)

사회복지
자원봉사실적
인정기준

가이 라인

83

3. 실적 인정기준
 - 기본원

▪ 자원봉사자의 요구 시 활동 시간에 대한 
소정의 인증서를 한 .

<신설>

3. 실적 인정기준
 - 기본원

< 동>
 - 봉사실적  ,  자원봉사자의 

요구(표 추  등)가 을 시에 인증서 

내용 추가

▪ 인증 시간을 실제 시간보  리거나 
도하   지한 .

<신설>

<신설>

<신설>

▪< 동>
 - 봉사실적  실제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한  

인증하  시간을 리거나 인에  도할 수 

 - 봉사일지 성 시,  자원봉사자 본인 여  
인 필요(본인의 실적을 인의 실적 로 

기재하  사례 방지)
    시) 조  등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실적을 자 의 실적 로 등록하기 위  
자원봉사자 정보 위 기재 등

▪ 시간 인증  자원봉사활동   30일 이내에 
하  을 원 로 한 .

▪ 시간 인증  초등  이 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대 로 한 .

< 신설 >
▪ 관리센터에 의  관리 지  과거의 

자원봉사활동에 대 서  소 하여 
인증하지 .

▪ 시간 인증 및 관리 방법, 차  가능한 
간 하고 적이  한 .

▪ < 동>

- 8  이전 한  시간 인증 가능
▪ < 동>

▪ < 동>

84~
85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기준
<신설>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기준
▪ 자원봉사활동 인·시간 인증  봉사활동   

30일 이내에 이 지도록 하  을 원 로 
  - 단, 30일이 과하 라도 이전 봉사실적을 

구체적 로 증할 수  (  관리센터의 
직인이 인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일지’를 
제 하   등) 관할 관리센터의 단에 
따라 적 로 인정* 가능

     *  및 시·도관리본 의 자  요구  
터  시 구체적 로 실적 증  필요

내용 추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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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 내용별 시간 인정기준

▪ 자원봉사 관  육 및 회의 시간
  - 자원봉사활동과 직 적 로 관  기본 

․전 육 및 회의 시간  자원봉사활동 
시간 로 인정

   * 자원봉사활동 시  전에 실시하  육 
등 자원봉사활동과 직  관  시간  
인정

 자원봉사 내용별 시간 인정기준
▪ 자원봉사 관  육 및 회의 시간
  - 자원봉사활동 전에 자원봉사 및 대 자의 

이 를 위   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활동 로 이 진 에   
시간도 봉사실적 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자원봉사 및 대 자를 이 하기 위한 관  

육일지라도 단  육만 실시하  에  
인정  수 

   * 자원봉사활동 시  전에 실시하  육 등 
봉사활 동과 직  관  시간  인정(전  
자원봉사자 성을 위한 장시간의 육도 
인정)

85

▪ 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자원봉사활동 시, 공연 일 

공 적인 준비시간 및 최 연  시간  
인정

   *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 시  전에 
하  공 적 공연 준비나 최 연  
등  포 하 , 공연 주체의 일 적인 
공연 준비나 연  제

▪ 공연 봉사
  - 공연 자원봉사활동 시, 공연 일 현장 도   

공 적인 준비시간 및 최 리 설, 공연 시간 
등  봉사활동 시간 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시에 실시하  연 의  인정 내용 수정

▪ 역
 - 공 적 목적에 의  공 적 로 요   

, 200자 원고지 5    4 
1 를 1시간 기준 로 인증

  * 자,  등 역과 유사한 활동 시 실제 
활동 시간 인정

▪ 역, 자,  봉사
  - 공 적 목적에 의  공 적 로 요  

만 인정
     역  200자 원고지 5    4 1 를 

1시간 인증
     자,   실제 활동 시간 인정

내용  수정

▪ 이 포  자원봉사 ▪ 형태 자원봉사 내용 수정

86

▪  및 현 기  등
-  및 현 기  자원봉사활동 

시간 로 산하여 인증할 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활동 재 를 
자원봉사자가 구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   봉사실적 로 인정 가

▪ , 현 기
-  및 현 기 한 에도 

자원봉사활동 시간 로 산하여 인증할 수 

 관리센터에서 하  자원봉사활동 
재 (  제  , 역 책자 등)를 
자원봉사자가 구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   및 관리센터에서 진행하  원 

로 에 원하   봉사실적 로 
인정

내용 수정

87

 동․ 소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활동  초등  이 에 한하여 인정

-  동의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증 
가

▪ ·고등  자원봉사활동의 에도 
원 적 로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동일한 
기준에 의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정

▪ 육목적에 따른 육과정의 일 로 
실시한 자원봉사활동의 시간 인증, 반영 
정도 등   및 육 에서 정.

- 단,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의 인증 
이 에서만 인증  활동 시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 
(VMS)에 등록 가

 동․ 소 (  등) 자원봉사활동
▪ < 동>

-  동의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증 
가하나, 8  이전 조기 의 에  

초등  이 로 간주하여 인정 가능

▪ < 동>

▪ < 동>

 - < 동>

내용 추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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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 육   의  자원봉사활동 
인정기준  기 이하 로 
자원봉사활동 참여 및 실적 인증 시 사전 

인 필요

▪ 관리센터에서 제공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거주하  자   제 로 
인  자 적 로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운  실적 인증 가

- 육   의  자원봉사활동 
인정기준  기 이할 수 로 참여하  

 본인이 봉사 활동 참여(전) 및 실적 
인증(전)  (자원봉사 사 등)에 
스스로 인 필요

▪ 관리센터에서 제공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거주하  자(이용시설, 활시설  )  

 제 로 인  자 적 로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운  실적 인증 

가(사회복지서비스 대 자의 인권보호 차원)

89 < 1>
자원봉사활동 및 시간 적용( 한) 기준

< 1>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 표준표 구 수정

사회복지
자원봉사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가이 라인

92
93

2. 운영 개요
 추진 목적

▪ 비대면 자원봉사에 대한 적이고 
리적인 실적인정 기준을 하고, 

인증관리요원의 봉사실적 정보등록 
업무 가이 라인 제공

<신설>

2. 운영 개요
 추진 목적

▪ 비대면 지자원봉사*에 대한 적이고 
리적인 실적 인정기준을 하고, 

인증관리요원의 봉사실적 정보 등록 업무 
가이 라인 제공

    * 비대면 자원봉사(非對面 自願奉仕,  
V )  자원봉사자와 대 자 
(기관)간 대면하지 고, 공 성(공공성, 
비영리성), 무보수성, 자 성의 원   
대가 이 자 적 로 참여하  활동

내용 추가

▪ (활동 영역)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 가이 라인‘에 준하여 

소 자원봉사활동, 안  전화, 
도시 반  제  및 , 

원 인, 라인 ,  
제 *, 라인 봉사 육 등 비대면 

로 진행한  사회복지자원봉사 활동

▪ (활동 영역)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 가이 라인‘에 준하여 자원 
봉사자와 대 자(기관)간 대면하지 고 
이 지  자원봉사활동. 안  전화, 
도시 반   비대면 전 , 라인 

,  제 *, 라인 봉사 육 등 
비대면 로 진행하  사회복지자원봉사 활동

구 수정

▪ (활동 방법) 비대면, 형 
(대면 비대면)

  -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가 
인터 , 일 등을 사용하여 
참여하  라인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 가정 등 관리센터 이 의 
장소에서 비대면 로 진행하  

라인 활동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활동 방법) 비대면, 형 
( 라인 라인)

  -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와 
대 자 (기관)간 대면하지 고 
이 지  자원봉사활동. 인터 , 일 
등을 사용하여 비대면 로 참여하  

라인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 
가정 등 관리센터 이 의 장소에서 
비대면 로 진행하  라인 활동

   · ( 라인 활동) 자원봉사자와 대 자 
(기관)간 대면하지 고 이 지  
자원봉사활동 로 인터 , 일 등을 
활용  수행하  자원봉사활동

     * ( 시) 화  로 을 한 라인 
소  , 터 로 을 

활용한 신 초 화 리기, S S를 
한 실시간 공연 봉사, 라인 인 

활동, 안 전화, 제   비대면 전

   · ( 라인 활동) 자원봉사자와 대 자 
(기관) 간 대면하지 고 이 지  
자원봉사활동 로 인터 , 일 등을 
활용하지 고 수행하  자원봉사활동

     * ( 시) 계 을 위한 반  
( 전 ), 시 장 인을 위한 · 

봉사, 스  재    수령 
하여 가정에서 스  제   기관 
제   이  나눔활동

내용 수정
및 추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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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 ( 형 자원봉사활동) 대면과 

비대면 활동을 하여 진행하  
자원봉사활동

     * ( 시) 대면 사전 육회의 가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비대면 

사전 육회의 가 대면 
자원봉사활동

  - ( 형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와 
대 자(기관)간 대면하지 고 이 지  
자원봉사활동 로 · 라인 방 을 

하여 수행하  자원봉사활동
     * ( 시) ( 라인) 계 을 위한 

공연영  영 ( 라인) 보 및 포, 
( 라인) 자원 관  육영  
시 ( 라인) 재활용 수  및 정리 
활동

내용 수정
및 추가

93

▪ (활동 차) VMS 이지를  
 및 참여

   관리센터 인증관리요원이 VMS 
이지에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시
   <신설>
   자원봉사자가 VMS 이지를  

봉사일    신
   관리센터 인증관리요원이 VMS 

관리시스템에서 봉사자 정
   자원봉사자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진행(참여)

   자원봉사자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관리센터 인증관리요원에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과보고서(활동사진, 활동일지 등) 

제

   관리센터 인증관리요원이 
자원봉사자의 참여 과 인

   관리센터 인증관리요원이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 (VMS) 
에서 봉사실적 리

▪ (활동 차) VMS 이지를   및 
참여

   (관리센터) 인증관리요원이 VMS 
이지에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시
   (시·도관리본 ) 비대면  인 및 반
   (자원봉사자) VMS 이지를  

봉사일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에 참여 신

   (관리센터) 인증관리요원이 VMS에서 
자원봉사자 별 참여 인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참여 및 과보고서 성

   (자원봉사자) VMS 이지  내 
로 과보고서 제

   (관리센터) 인증관리요원이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과보고서 인

   (관리센터) 인증관리요원이 VMS ‘  
에서 기’를  실적 등록

내용 수정

94

3. 실적 인정기준
  -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기본원

▪ 자원봉사자의 요구 시 활동 시간에 대한 
소정의 인증서를 한 .

<신설>

▪ 인증 시간을 실제 시간보  리거나 
도하   지한 .

<신설>

<신설>

<신설>

▪ 시간 인증  초등  이 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대 로 한 .

<신설>
<신설>

3. 실적 인정기준
  -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기본원

▪ < 동>

   - 봉사실적  ,  자원봉사자의 요구 
(표 추  등)가 을 시에 인증서 

▪ < 동>

   - 봉사실적  실제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한  
인증하  시간을 리거나 인에  도할 
수 

   - 봉사일지 성 시,  자원봉사자 본인 여  
인 필요(본인의 실적을 인의 실적 로 

기재하  사례 방지)
    시) 조  등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실적을 자 의 실적 로 등록하기 위  
자원봉사자 정보 위 기재 등

▪ 시간 인증  자원봉사활동  30일 이내에 하  
을 원 로 한 .

▪ < 동>

   - 8  이전 한  시간인증 가능
▪ 시간 인증  자원봉사활동  30일 이내에 하  

을 원 로 한 .

내용 추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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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VMS 
이지에 사전 (봉사일 )을 

등록하여 운영
   - <신설>

   - <신설>

▪ < 동>

  - VMS 이지 에 등록 지  
자원봉사활동을 실적등록 한  
반 리할 수 

  - 시·군·구관리본   시·도관리본  
을 인하여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터 하  등 관리할 수 

내용 추가

94

▪ 자원봉사자  비대면 활동   
자원봉사활동 과보고서를  내 

일로 인증관리요원에  제 하고, 
인증관리요원  증 자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신설>

-  <신설 >

 

▪ < 동>

  -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과보고서  별지 1호 
서 을 사용 (VMS, 1365,  등 자원봉사 
유관 기관의 공  )

  - 에 실시간 자원봉사활동 화영 , 라인 
활동사진,  자원봉사활동 제  등 추가 
증 자 가   관리센터에서 별도로 

인할 수 

내용 추가

95

 비대면 자원봉사 내용별 시간 인정 기준
▪ 안  전화 및 ,  및 
  - 안  전화, , 전화 , 라인 

 및 육 자원봉사활동  실제 
소요  시간을 인하여 등록할 수 

  - <신설>

 비대면 자원봉사 내용별 시간 인정 기준
▪ < 동>
  - < 동>

  - 전화 및 화 화 시간을 별도로 기록하여 
과보고서 활동내용에 구체적 로 

기재하거나, 화 로 진행한  화한 
영 을 하여 증 로 하여도 

내용 추가

95

▪ 역· 역
  - <신설>

  - <신설>

  - 공 적 목적에 의  역을 공 적 로 
요  , 200자 원고지 5   
4 1 를 1시간 기준 로 인정

  - 역  실제 소요 시간 인정
    * 자·  등 역과 유사한 활동 및 

역시 실제 활동 시간 인정

▪ 역, 역, 자,  봉사
  - 역, 역, 자,  봉사 등  기 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 가이 라인과 
동일하  적용

  - 역 자원봉사활동 시 관리센터에서 역에 
필요한 도서를 자원봉사자에  구 하도록 
하  , 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2조제3항 구 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도록 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방 에 나  이 로 자원봉사활동 
시간 로 인정

  - 공 적 목적에 의  역을 공 적 로 
요  만 인정

    역  200자 원고지 5   4 1 를 
1시간 기준 로 인정

    역, 자   실제 활동 시간 인정

내용 추가

95
~
96

▪  제  및 나눔
  - 관리센터에서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재 를 제공하여 자원봉사자가 
도시 반 을 조리하고, 
사회 계 에  제공   

(방역, 반  , 수 , 인형 
등)를 제 한  비대면 로 전 하  

 실제 소요시간을 봉사시간 로 인정
<신설>

▪  제  및 나눔
  - < 동>

  - 단, 자원봉사자가 제 을 하고 
사회  계 에  비대면 로 전 하지 고 
관리센터에 제 하    이동시간  
봉사시간 로 인정하지 .

  - < 동>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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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  및 현 기  자원봉사활동 

시간 로 산하여 등록 가
    *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활동 재 를 

자원봉사자가 구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   
봉사실적 로 인정 가

    * 관리센터에서 하  자원봉사활동 
재 (  제  , 역 책자 등)를 
자원봉사자가 구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   및 관리 센터에서 진행하  

원 로 에 원하   
봉사실적 로 인정

96
~
97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참여 과 인
▪ 자원봉사자
  - <신설>

  - 자원봉사활동 과보고서(활동 일시, 
활동 내용, 활동사진 등 포 ) 성 및 
관리센터에 제

  - <신설>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참여 과 인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  VMS 이지에서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을  참여를 신 할 수 
, 관리센터로 터 참여가 인  

자원봉사자에 한하여 자원봉사활동이 가능
  -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관리센터로 터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과보고서(활동 
일시, 활동 내용, 활동사진* 등 포 )’를 

성하여 관리센터에 이 일, SMS 등을  
제  하여  VMS 활동시간을 인정 을 수 

  -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과보고서에  
자원봉사자 성명, VMS , 활동일시, 
활동내용, 활동사진 등이 반 시 성  

 하 , 활동사진 이 에 별도의 과 이 
 에  관리센터 인증관리요원에  

제 하여 인

내용 추가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 <신설>

  - 자원봉사자가 제 한 자원봉사활동 
과보고서를 인하여 실제 활동한 

시간에 대하여 봉사 시간 등록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 관리센터 인증관리요원  VMS 이지에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을 시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신 한 자원봉사자를 

정하여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을 운영  
     * 을 성 시, 제목에 ‘비대면’, ‘ 라인’ 

등을 표시할 을 권장
  - 인증관리요원  자원봉사자에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과보고서 서 을 사전에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자로 터 자원 봉사활동 

과보고서를 제  내용 인 하여 실제 
활동한 시간에 대하여 봉사일로 터 30일 이내 
VMS에 봉사 시간을 등록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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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회복지사업법」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동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탁) 
제3항 및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제4호

ㆍ
ㆍ

ㆍ

ㆍ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1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및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ㆍ  
 

ㆍ

 
 

1) 「사회복지사업법」제52조(권한의 위   위탁) 보 복지 장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 를 대 령령 로 정하  
에 따라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제5항에 따른 전 기 , 사회복지 관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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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제27조(민간의 참여)

ㆍ

ㆍ

ㆍ

▪ 자치법규(조례)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

2 추진 

 ▪ 사회복지 구 을 위 서  국가의 제도적 개  과  민간 의 참여를 
한 복지서비스의 적 대 및 적 수준의  필요

 ▪ 사회복지자원봉사 참여 대로 소 ․ 계 에 대한 지 적 복지서비스 제공 화
 ▪ 자원봉사자의 도  방 및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에 지 적 로 참여할 수  

동기 여 대

3 기  

 ▪ 사회복지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소 · 계 에 대한 복지서비스 증진
 ▪ 한 자원봉사단 조직․운영 및 자원봉사 일  개 을  사회복지자원봉사 참여 화 조성
 ▪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  등 동기 여 대로 자원봉사 참여 진

목적

 ▪ 사회복지자원봉사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사  지대를 화하고, 한 복지수요에 
형 봉사활동을 제공 로  국민복지 에 기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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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78. 9  사회봉사안내소(도 의 전화) 설치 운영(자원봉사자 성 및 치)

 ▪ ’83. 4  시·도사회복지협의회를 한 전국단위 자원봉사자 성 치

 ▪ ’91. 3  사회봉사안내소를 ‘지역복지봉사센터’로 

 ▪ ’94. 6  자원봉사전산 (V , V  ) 구축

 ▪ ’94.11. 사회복지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 설치·운영

 ▪ ’97. 8.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 법적 근거 

 ▪ ’01. 8.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 . . ) 구축․개

 ▪ ’01.11.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인(보 복지 ) 및 사업 시행

 ▪ ’02. 4. 사회복지자원봉사 계연보 간

 ▪ ’08. 7. 사회복지자원봉사 계연보 계  인( 인 호 117072호)

 ▪ ’10. 4. 1004지역사회봉사단(전 봉사단) 범(1004  구성)

 ▪ ’12. 1. VMS-나눔포털(현 1365) 실적 연계(2012.1.16.)

 ▪ ’22. 4.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 비대면 실적 인증 기능 구축

 ▪ ’22.11. 등록 자원봉사자 905만명, 지역사회봉사단 3,639개, 관리센터 15,350개소, 
인증관리요원 24,585명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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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2 30  기

 가. 운영 형태별 관리센터
(단위 개소)

구분 관리본
시·도

관리본
시·군·구
관리본 관리센터* 계

개소 1 17 25 15,350 15.393

       사회복지시설·법인·단체 등

 나. 지역별 관리센터( 관리본  제 )
(단위 개소)

구분 서
산

대
구

인 광
주

대
전 산 기 원

전 전 제
주 계

시·도
관리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

시·군·구
관리본 0 0 0 0 0 0 0 0 25 0 0 0 0 0 0 0 0 25

관리센터 2,141 956 638 785 996 758 423 56 2,299 661 583 932 632 1,104 1,022 1,019 345 15,350

계 2,142 957 639 786 997 759 424 57 2,325 662 584 933 633 1,105 1,023 1,020 346 15,392

 . 등록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시간, 인증관리요원, 지역사회봉사단

등록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시간 인증관리요원 수 지역사회봉사단 수

905만명
( 44.5 , 여 55.5 ) 7,563 시간 24,585명 3,639개

 라. 사회복지자원봉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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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체계

사업 운영

 가. 사업주체  보 복지

 나. 사업주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 사업수행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시설·법인·단체·보 ·의 , 기업 등)
년 월 기준

2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비전
사회복지자원봉사 참여 확산

연대와 화합으로 따뜻한 대한민국

목표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 자원봉사

지속가능한

자원봉사생태계 조성

연대성장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전략

사회복지자원봉사

특성화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 체계 강화

사회복지자원봉사

참여·활성화 기반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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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체계

정책 시 과 보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

정책 시 과 보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

2 23  사 자원봉사 사업



-  -

운영 태 및 역

 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 (이하 관리본 )
  ▪ 운영 목적

사회복지자원봉사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전국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 

  ▪ 역할
전국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 의, 보․
인증관리요원 성 육, 인증관리요원 보수 육 및 전 관리자 육성

 ‘자원봉사자 ’  및 관리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2)’ 구축·운영

관리본 가 설치한 관리센터의 운영·관리
전국의 ‘지역사회봉사단’ 관리 
시․도관리본 , 시·군·구관리본  및 관리센터의 터
기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 사항 등(사기진  및 동기 여)

 나. 시·도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 (이하 시․도관리본 )
  ▪ 운영 목적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 
시․군․구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 ’ 지정·재지정

  ▪ 역할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 
관리본  시  사항의 시행 및 협

사회복지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보․
관할 지역의 시·군·구관리본 의 지정 및 재지정,  관리센터 지정 등 운영·관리
시․군․구관리본  및 관리센터별 인증관리요원 성·위 , 인증관리요원 
보수 육
관할 지역 VMS 정보 관리 및 책  
관할 지역의 ‘지역사회봉사단’ 구성·운영·관리
시·도관리본  소  관리센터 운영·관리
관할 지역 내 시·군·구관리본  및 관리센터 터
기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사기진  및 동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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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 (이하 시․군․구관리본 )
  ▪ 운영 목적

관할 지역(시․군․구)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 
  ▪ 역할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 
 및 시․도관리본  시  사항의 시행 및 협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보․
시․도관리본 의 위 업무 수행
시․군․구관리본  소  관리센터의 운영·관리
관리센터별 인증관리요원 성, 인증관리요원 보수 육
관할 지역의 ‘지역사회봉사단’ 구성․운영
VMS 정보의 등록관리 및 보호 책  
관할 지역의 관리센터 지정 등에 관한  안내
관할 지역의 관리센터 터
기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사기진  및 동기 여)

 라.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
  ▪ 운영 목적

자원봉사자를 성·관리하  법인·단체·시설·보 ·의 ·기업 등 로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  등)에 의  인증관리 업무 수행

  ▪ 역할
,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 가 시 한 사항의 시행 및 참여 협

자원봉사자 ․ ․ 치·지도·
 VMS 등록 및 관리, 정보보호 책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 에서 진행하  인증관리요원 성 육, 
인증관리요원 보수 육 및 전 관리자 육성 육 참여
지역사회봉사단’ 및 전국 규 의 관리센터와 연계·협
자원봉사에 관한 요사항을 시․군․구관리본   시·도 관리본 에 보고
관리센터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 의 터  시 협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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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및 시· ·구 부 사회복지정보  산 지원

가. 산 지원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사회복지협의회)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 협의회 등의 업무)제4호 및 제25조(권한의위탁)제3항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1호, 제1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및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사회보장기본법」제27조(민간의 참여)
 ▪ 자치법규(조례)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

나.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 (사회복지정보센터) 사업비 등 지원 권고
 ▪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사업법」및 관계 법령에 위  

지  범위 내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하  방 로 ‘지원 조례’ 
제·개정 권고

 ▪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8조) 권고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및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관리· 육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  능   전  인  보 및 직원 사기 진 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인 비 지원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 인  지원(2인 이 ) 권고

인 비 지원기 장

   

 ▪ 전산 육장 등 지원(「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6조) 권고
신규 인증관리요원 등의 전산 육을 위한 시·군·구 전산 육장 활용 지원

 ▪ 사회복지자원봉사 지원·육성 시책 구 및 보(「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
사회복지자원봉사  사회 과 국가복지 보  기능을 수행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제4차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민간자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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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운영체계





사업 
관리

Ⅲ





-  -

사업 

사회복지자원봉사  지정  

  

  ▪     

  ▪  

  ▪  

  ▪   

  ▪    

   

  「 」      

        

 

「 」    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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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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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기    기     

    

            

     기   

   기   

   기      

        

  「 기 」   기   「 기 」    

   기  

    기     

          

 

30

2 23  사 자원봉사 사업



-  -

          

     

          

        

     

 

     「 」     

   

      

         

   

     

  ▪           

   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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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기       

    

  

   

 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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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 기 」   기   「 기 」   

 

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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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자원봉사 인 요원   

  

  ▪     

  ▪  

  ▪      

  ▪   

  ▪         

  ▪          

  ▪   

    

    기       기   

「 기준 」     

       

    

   기        

      

기          

          

      

  기  기        

 기        

 기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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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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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   

  

         

「 」   기    

 

     
   기    

     

   「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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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원 성·보수  및 전문 자 성

  

  ▪       

      

      기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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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  
기     

   ․    월     

     기   

  

      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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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원봉사 인 시스템  운영

  ▪             
  

    

       

     

      기준   

       

     

   

             

    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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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봉사  운영  

 

  ▪       

  

  ▪       

    

  ▪  기       기  

   

   

  ▪         

       

  ▪          

  

정보 의 변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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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원봉사   

 

  ▪       

     

  ▪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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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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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원봉사  지정  

   

      

  ▪           

   

  ▪     

  ▪ 년 월  기준       기준 

         

     

년 월  기준     

  ▪        

         

  ▪   ․      

     

         

      

  ▪        

       

 

         

      

  ▪            기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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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년 월  기준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기준  
    

   
    

     
  

   
   

  
     

    
 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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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사·연구 정  의  

 

  ▪        

,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 )
  

  ▪    기   

  기준      

( 관리본 )

홍보·  

  ▪         년 

  

  ▪          

 

  ▪          

     

2 시기 진  및 동기부여  

    

  ▪    기준   

       

  

  ▪        

   기      

46

2 23  사 자원봉사 사업



-  -

 

   

  ▪    기       

   ․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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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    ․  기    

  ▪ 기          기

 

  ▪           

  ․
  ▪      

3 사회복지정보  운영

 

  ▪ 기          

         

 기  

자문 원회 운영  

  

  ▪         

   

          

   

  ▪  

       

    

      

     기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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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Ⅳ

1. 붙임자료  

2.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법령

3. 관리본부 주소록





<붙임 1>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붙임 2>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붙임 3> 사회복지자원봉사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가이드라인

<붙임 4> 사회복지자원봉사 프로그램

  1. 붙임자료

기타

Ⅳ





-  -

 사회복지자원봉사 정

사회복지자원봉사 정
 

제정 2001.11. 1.
개정 2003. 9.25.

2006. 9. 1.
2009. 1. 1.
2010. 3. 1.
2011. 7. 1.
2012. 2. 1.
2018. 2.20.
2019. 6.26.
2020. 6.29.
2021. 7.23.
2022. 3. 4.
2022.12.31.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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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 ․   ․
       

       

․ ․ ․ ․   

   ․ ․   ․ ․  

      기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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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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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     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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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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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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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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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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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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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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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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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식

사회복지자원봉사  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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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  식

자원봉사활동 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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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  식

 일  시 도         

사회복지자원봉사  지정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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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3  식

 일   시 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 요원 장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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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식

 라인확인         

 발급          

사회복지자원봉사 적 인

발급 기 의 인

발급기  연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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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식

 발급  시 도      

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 자 장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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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  식

 발급  시 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 요원 보수  수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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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식

개인정보보  및 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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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사회복지협의회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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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  식

표  개인정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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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식

00시·도사회복지자원봉사 부 00년도 사업 적 보

   

   

   

    

    

76

2 23  사 자원봉사 사업



-  -

    

    

    

 

    

  

77

Ⅳ. 기타 | 1. 붙임자료



-  -

  ․    

   ․     

      

78

2 23  사 자원봉사 사업



-  -

     

     

     

   

 
  

  

  

    

 

79

Ⅳ. 기타 | 1. 붙임자료



- 1 -

표  식  인 요원 대  과정 기

  인 요원 대  과정 이수 기  및 과정

기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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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식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일지 개인 체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일지개인

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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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일지 체

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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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복지자원봉사 적 인정기  가이 라인

보 복지부  2022 2 3  개정

  

 추진 목적

 ▪ 기     기준     
     

        
  

 ▪    기준   
     기

     

2  인정기  성 기

 ▪       
 ▪    기      
 ▪      기

   
 ▪      

3  적 인정기

기 원
▪     기 ․    

▪      

 기준   

▪        
▪        

          
▪    
▪       

           
           기   

        
기     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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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 공  인정기

   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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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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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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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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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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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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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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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기       

      

기         

  

 ▪     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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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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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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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복지자원봉사 비대  자원봉사활동 가이 라인

보 복지부  2022 2 3  개정

   

 추진  및 과

 

 ▪      년 

기 기  기    

     

 ▪ 월        기준  

     기    

           기

 ▪         

 기          

  

 

 ▪ ’ 월      기준   

 ▪ ’ 월        기

년  

 ▪ ’ 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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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개요

 

 ▪      기준  

      

 

 ▪  기 년 월   

 ▪   

 ▪   기준  준  

 기     

    

      

 ▪   기준  준  

    

 ▪  

  기    

    

       

   

  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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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      

     

    

      

  

    

      

      

    

  기    

<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방법 및 절차 >

봉사일감(모집글)
등록

⇨

자원봉사활동
신청 및 승인

⇨

자원봉사활동
및 참여 결과 제출

⇨

참여 결과 확인
및 VMS 실적 등록

 (관리센터)
 ① 인증관리요원이 

VMS 홈페이지에 
비대면 자원봉사 
모집글 게시

 (자원봉사자)
 ② VMS 홈페이지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모집 글에 참여 신청

 (자원봉사자)
 ④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참여
 ⑤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활동사진, 활동일지 등)

 (관리센터)
 ⑥ 인증관리요원이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결과보고서 확인

 ⑦ VMS 실적 등록

 (시‧도관리본부)
 비대면 모집글 검토 
및 승인

 * ‘22.1월 시행

 (관리센터)
 ③ 인증관리요원이 

VMS에서 
자원봉사자 별 
참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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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 인정기

  기

 ▪     기준  

 준  

   준   

기 원
▪     기 ․    

▪      

 기준   

▪         
▪        

         
▪    
▪       

           
           기   

        
기     기  

▪           
▪        

     
▪         
▪         

 ▪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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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     

    기    

   

 ▪      

      

      

     기    

 기       

  

 ▪  

   기   

기준   

       

    기  

       

기      

       

       기준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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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기준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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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봉사활동 인정 기  및 의사항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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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

     기 

    기   기 

 ▪       

      

       

 ▪       

 

 ▪         

      

 ▪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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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식

비대  자원봉사활동 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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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  식

 사  동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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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자원봉사 프로그램

사회복지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원

  기   

  ▪    기     기  

    기  

   기    

  ▪        

         

            

      기   

  ▪        

      년 년 기

      

     기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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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자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년    

  ▪ ․ 년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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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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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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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년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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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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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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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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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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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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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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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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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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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년    

  ▪    년    

 소 이 지역사회를 이 하고 소 할 기회 
 지역 내 방치  유 의 재

소 이 지역사회를 직  보면서 개 이 필요한 을 하고 
라 가 을 실시하여 을 가 고 지역과 소 하  법을 운 .

지역사회 과
개 지 의 

라 가 을
한 개

보와 자원 연계로
지 적 관리 및 소

과 라 가 보와 참여 유도

 구성
지역 지 계획

자
라 

가 보 관리

자원봉사자 및 구성
지역사회 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지역전 자원

표지
시

S S
이지

자원봉사자
자

지역신

2회
 수시

2회
 수시

2회
 수시

2회
 수시

1회
 수시

2회
 수시

산
인

산
인

산
인

산
인

산
인

산
인

활동을 위  구성  이 권역을 
나  지역사회를 하고 
스스로 제를 분 하여 개 이 
필요한 지 에 대  조사하  
과정을  로 의 기반인 
공간을 보하고 활동봉사자의 
참여 동기를 활성화 .

지 에 대한 분 을 
대로 지역 내 가  전 가와 

 과적인 라가  
계획을  지  개 과 

리기 등의 활동을 실행
한 .

라 가  계획과 실행 과정
을 · 라인의 한 보방
법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내에 

보하고 활동 단위의 지  관
리를  개  이 유지

고 진 이 자리 
을 수 도록 활동을 유지한

.

과정 가  자원봉사자가 직  참여하  과정 기록 및 가
만 도  참여자 및 지역사회 만 도 조사 및 분

가  산 가, 유용성, 과성 등의 가

116

2 23  사 자원봉사 사업



- 11  -

     

  ▪      

 현장에서 대  봉사자의 개별적 구 반영 
 봉사일 -대 봉사자 이 용이하지 
 대 봉사자의 전 성 현이 고 지  참여 가

대 과 자원봉사현장을 적  연계할 수  개자로서
‘대 봉사 ’를 성하고 대  자원봉사자 관리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  자원봉사 영역의 활성화에 기여한 .

사전 육을 한
자원봉사관리 역  화

자원봉사정보수 ,
자원봉사자  등 로
일 과 봉사자의 

 일 -봉사자에 
 및 관리로

지 성 도

육과 역  화 일 -봉사자 과 활동 관리

육
실

지 역 사 회 
및 봉사자 
이

봉사 정보
수 , 증,
구체화

봉사자
,

구체화
과정 관리 활동 관리

지 성 도

자원봉사관리자
사회복지사
대  사회봉사단

지역사회, 복지기관
자원봉사자
대 봉사

시 , S S, 이지

지역사회, 복지기관
자원봉사자
대 봉사

시 , S S, 이지

회기  1회 
 수시

1회
 수시 1회  수시 1회  수시

산
인

산
인

산
인

산
인

산
인

산
인

지역사회와 사회 제, 자원
봉사, 복지기관, 라이 , 
대  자원봉사에 대한 

육과 실 로 봉사 일 과  
대  봉사자의 개자 
역할 수행을 위한 필수 역 을 

보한 .

1회  수시로 지역 내 
자원봉사 일  정보를 수 하
고 구체화하  획 정보를 
관리하고 증한 . 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하  대  을  
동기를 구체화하고 개별화
하여 일 과 한 . 

 지역사회 내 봉사 일
과 대  자원봉사자의 활
동을 , 조정, 유지, 지지, 

진하 , 등관리 및 
을 제공하여 지 적인 참여
태를 유지하도록 . 
수  사례를 수 하여 
보한 . 

과정 가  봉사자 및 가 직  참여하  과정 기록 및 가
만 도  참여자 및 지역사회 만 도 조사 및 분

가  산 가, 유용성, 지 성, 과성 등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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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 년 

 한국인  준비 수준 하, 특  관계와 활동 분 준비 
 신 의 지 와 연 을 나  수  자원봉사활동 로  필요

신 이 신  계 에  준비 육을 시 주고 자의 재능을 나  서로를 
육하고 육 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  육이 필요한 사 에  재능을 

기 하  ‘신  나눔 ’ 로 을   준비와 지  나눔활동 등을 개로 
하  신 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한 여가활동 진에 기여하고자  

단구성과
기초역  보

 준비 육과
지  나눔 육 로
나눔  활동 참여

보와 자원 연계로
지 적 관리 및 소

단구성과 육 나눔  활동 참여 보와 참여 유도

 구성
 준비

육

재능나눔
  호 육

육
  개

가
 준비

육

가
지  나눔

육
보 관리

신  자원봉사자
준비 전 사

자원봉사관리자

신  자원봉사자
자원봉사관리자
지역사회 육 필요 기관

라인 시 공간
지역신
신  관  연계기관 등

회기  1회  1회 2회  주1회, 수시 2회  수시

산
인

산
인

산
인

산
인

산
인

산
인

신  봉사자 단을 구성
하고 전 가 준비 육
과 호재능 육 로 나눔

운영 참여를 위한 기초역
을 형성한 .

비 신 에  준비
육을, 지역사회에  지

나눔 육을 실시하  나눔
 활동에 참여한 .

신 나눔 의 계획과 실행
과정, 주요 성과를 라인
의 한 보방법을 동원하
여 지역사회에 보하고 사
회적 관 을 유도한 . 한 
지지적  제공 로 지

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
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한 .

과정 가  봉사자 및 참여자가 직  참여하  과정 기록 및 가
만 도  참여자 및 지역사회 만 도 조사 및 분

가  산 가, 유용성, 지 성, 과성 등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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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주  특성 역 을 전 적 적 로 활용할 봉사일
  재 태,  기능 화 태에서 적 한 가정 내 역동과 보호가 

한 가정이 나고 

‘가사 동’의 범주로 인  의 주 및 가  관리, 가계 영 및 장보기
및 육 나 고령자의 보호 등  역할을 적 로 제공하  전  주
봉사 로 을  가정 내 리 정서 사회적 보호 기능을 시 고

위기 을 방지하  자 적인 가정 활을 지원한 .

-  참여자 육과
서비스 필요 대 자

수로 로  기반 준비

정기 비정기  등 단위 
구성 및 신 을 한 

- 서비스 제공

-  참여자 대 자 
만 도 및 등 관리, 지지적 

 제공, 지 성 유지

육, 대 자 수 - 서비스 제공  활동 관리

육 대 자
수 - 서비스 제공

만 도
터

등관리
지 성
유지

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육전 가
위기가정  사회복지사
자원봉사 관리자

주  자원봉사자
위기가정  사회복지사
자원봉사 관리자

주  자원봉사자
위기가정  사회복지사
자원봉사 관리자

회기  1회 주1회 및 수시 주1회, 1회 및 수시

산
인

산
인

산
인

사전 육을  ‘  
역할’이 개인과 가정에 치  
영 을 이 하고 -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초
적인 역 을 보한 . 
대 자 수와  과정에 

 참여하여 활동봉사자 
참여동기를 활성화 한 .  

대 자의 신 에 따라 정기, 
비정기,  등의 서비스 
단위로 -  서비스를 제
공한 .

- 서비스를  참여자와 
서비스 신 자가  

정적인 라포 관계를 형성
하고 서비스 과에 만 할 
수 도록 관리하  지 적인 
자원봉사활동 태 유지로 
가정 내 보호 기능 을 
도  수 도록 한 . 

과정 가  봉사자 및 참여자가 직  참여하  과정 기록 및 가
만 도  참여자 및 지역사회 만 도 조사 및 분

가  산 가, 유용성, 지 성, 과성 등의 가

119

Ⅳ. 기타 | 1. 붙임자료



- 1 1 -

     

  ▪         

 가 공동체 화, 1인 가구 특  인 1인가구 증가로 ( 자  ) 화의 대 
  인이 신체 리 정서적 제   

가 봉사자가 거 인 대를 정기적 로 방 하여  사를 하고 관계를 유지하  
실제 연관계  지만 ‘한 을 ’ 구로서의 소 적 관계를 로서 

신체 리 정서 사회적 안정을 .

지역사회 인 이 ,
 사의 의  등

기초 육과 연 

가 봉사로 사 준비, 방 ,
 사,  활동 수행을

한 연유지
주제 활동별 과

과 표회 개최

육과 정 과정
참여로 동기화

가 봉사,
 활동 수행

과업 수행 과
화 과 도

육 대  정 
참여

제시  주제 활동
자  주제 활동

연관계 유지와 등관리

과업 성

정서지지
과 보고
표회

가 봉사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관리자

가 봉사자
사회복지사
지역사회자원
자원봉사관리자

가 봉사자
사회복지사
과업성 표 과보고회
자원봉사관리자

회기
1회

회기
1회 2회  수시 1회  수시

산
인

산
인

산
인

산
인

산
인

산
인

사전 육을   하  
사가 개인, 특  거 인

에  치  영 을 이 하고 
대  과 정 과정에 참
여하여 거 인의 특성에 
근하  활동봉사 가 의 참여 
동기를 활성화 . 

가 봉사자 이  연  
인을 방 하  을 정

한 . 사 준비와 방 , 
사를 기본활동 로 하고 

회기별 활동 수행 등 연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한 .

가 봉사자와 인이  
사와  활동을 수행하
 정서적 지지와 을 나

 화 태를 지 할 수 
도록 한 . 과업 성 와 

과 보고를  과성을 분
하고 공유한 . 

과정 가  자원봉사자가 직  참여하  과정 기록 및 가
만 도  참여자 및 라이  만 도 조사 및 분

가  산 가, 유용성, 과성 등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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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 기   

 소  가정의 을 개  주 도 유지 지 
 가정 주거 의 위 ( 소, 수 정리, 기 적치 등)  리정서 신체  및 
안전과도 연

주거 개 이 필요한 소  가정과 기업봉사 을 하여 대 소 
및 전체적 수리 정비를 실시하고 소 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방 을 

주거 관리 방법을 하도록 유도한 .

주거 개  육
( 소, 수 법 등)과
대 자 정 참여 

전체가 참여하
대 소

소   방
주거 관리의 

육과 정 과정 
참여로 동기화

대 소, 수리 정비,
도 장  체 등

주거 관리 지원 및 
, 정서 지원

육 대 정
참여

대 소
수 정리
수리 정비
 도 장 체

주거
관리지원

소수
방법
정서지원

기업봉사자 및 구성
수 정리전 가
사회복지사

기업봉사
사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관리자

소
사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관리자

회기
1회

회기
1회 회기  1회 1회  수시

산
인

산
인

산
인

산
인

산
인

산
인

사전 육을  주거
이 개인에  치  영 을 
이 하고 대  과 정 
과정에 참여하여 대 자의 
특성에 근하  활동봉사자
의 참여 동기를 활성화 

.

기업봉사  전체가  대
소의 을 지정하고 소, 

정리 수 ,  설비의 수리, 
정비, 보수, 도 장  등 
참여자  참여기업의 역
범위 내의 주거  개  
활동을 실행한 .

개  주거 을 유지할 
수 도록 주기적 방 을  

소와 정리수  방법을  
실 하고 대 자가 스스로 
이행하도록 도  정서적 
지지와 을 나  화

태를 지 할 수 도록 한 .

 과정 가  자원봉사자가 직  참여하  과정 기록 및 가
 만 도  참여자 및 라이  만 도 조사 및 분
 가  산 가, 유용성, 과성 등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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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소  소 의 여행  ,  계관
 국인에 대한 화 인  보 필요

국인 자원봉사자가 가  소 이  소  가정을 연 하여 
주제 활동 단위 을 진행 로  소 에  계관을  기회를,

국인 봉사자에  한국 화 이 의 기회를 제공

사전 육, 연  등
기초관계 형성 활동

호이 와 소 을 위한
주제 활동  수행

주제 활동별 과
과 표회 개최 

을 위한 
기초관계 형성 주제 활동 과업 수행 과

화  과 도

 
육

사전 육

 기초관계
형성 로

 참여

 제시
 주제 활동
 자 주제
활동

과업 성

정서 지지

과 보고
과 표회 
운영

국인 자원봉사자
 육전 가

소   사회복지사
자원봉사 관리자

국인 자원봉사자
 소  및 소  가정

소   사회복지사
자원봉사 관리자

과업 
성 표

과 보고
표회

회기  1회 2회 2회
 수시

2회

주제 단위
회기

1회

산
인

산
인

산
인

산
인

산
인

산
인

자원봉사활동에 신 한 국인 
자원봉사자와 대  소
에   기법, 국인

소 의 이  등을 주제로 
하  사전 육을 실시하
고 이스 이  및 기초
관계형성 로 에 참여
하여 호 참여 동기를 활
성화 한 .

계  회기의 일  지정  
주제활동을 제시하고 일  

가  자 주제
활동을 수행할 수 도록 
자 성을 여하여  
활동을 실행한 .

과업성 에 대한 주제활동별 
과정 보고, 간 가회 등
을  등을 관리하고 

을 지지하 , 과보고 및 
과 표회를 가 
 준비하여 서로의 화를 

하고 호이 관계를 지지
하  정적 화를 유지한 .

과정 가  , 가 직  참여하  과정 기록 및 가
만 도  참여자 만 도 조사 및 분

가  산 가, 유용성, 과성 등의 가,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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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   기   

 개인보  단 활을 기본 로 하  군 화 특성  개개인 역 재능 개별화 
및 참여 
 지역 내 군 장  봉사자의 재능이 필요한 이 

장  재능분 을  ‘봉사분대’를 구성하고 분대역 을 적  활용하
근  지역사회 연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진, , 인센 , 역  화,

참여 진과 유지의 시스템 구축

장  재능분 과
‘봉사분대’ 구성

분대 역  활용
근  지역사회 연계
자원봉사활동 참여

, 인센 ,
역  화, 참여 진과

유지의 시스템 구축

봉사 참여를 위한 
기초조직 역 형성 봉사분대 단위 활동 인센 로

지 적 참여 태 유지

사전 육
조직 구성

기초관계
형성

로

분대별
 자원봉사 
활동

분대  
자원봉사
활동

과업 성

정서 지지
과 보고
표회

군 장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육전 가
지역복지기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 관리자

군 장  자원봉사자
지역복지기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 관리자

과업
성 표

과 보고
표회

회기  1회 2회 1회  
수시

2회  
주제단위

회기
1회

산
인

산
인

산
인

산
인

산
인

산
인

자원봉사활동에 활용 가능
한 군 장 의 재능분 을 

 ‘봉사분대’를 구성하고 
참여 자를 대 로 지역
사회의 이 , 봉사분대 조직
이 , 사회참여와 자원봉사활
동 기본 육 등을 기초로 하

 사전 육을 실시하여 참
여하  개인과 분대조직의 기
초역 을 형성하고 호 참
여 동기를 활성화시 . 

분대 단위의 분대별 자원봉사활
동과 여  분대가  참여
하  분대  자원봉사활
동 등 지역사회의 필요에 

 한 활동을 실행한 .

과업 성 에 대한 분대 단위
별 활동 과정 보고, 간
가회 등을  등을 관리
하고 을 지지하 , 과
보고 및 과 표회를  
군과 지역사회가 서로의 
화를 하고 호 이 관
계를 지지하  정적 화
를 유지한 . 한 군 장  
개인에  적 한 인센 를 

여하여 지 적 참여 태
를 유지하도록 한 .

과정 가  자원봉사자가 직  참여하  과정 기록 및 가
만 도  참여자 만 도 조사 및 분

가  산 가, 유용성, 과성 등의 가,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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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

  2.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법령

기타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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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법  제14839호, 2017. 7. 26., 법개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대 령령 제31380호, 2021. 1. 5., 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설에 이 지 을 목적 로 한 .
  전 개정 2014. 1. 7.

제1조(목적) 이 영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을 목적 로 한 .

제2조(기본 방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호의 사항을 기본 방 로 하여  한 .

 1. 자원봉사활동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 을 일 수 
 방 로 추진하여  한 .

 2. 자원봉사활동  무보수성, 자 성, 공 성, 비영리성, 
비정 성(非 ), 비 성(非 )의 원   
수행  수 도록 하여  한 .

 3.  국민  나이, 성별, 장 , 지역,  등 사회적 
에 관계 이 구 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도록 하여  한 .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민ㆍ관 협 의 기
본 정신을 로 하여 추진하여  한 .

  전 개정 2014. 1. 7.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자원봉사활동기
본법」(이하 법 이라 한 )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 )  위원장 1
인과 위원장 2인을 포 하여 30인 이내의 위원 로 구
성하 , 위원    호의 자로 한 .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3. 3. 23.>

 1. 연직 위원  기획재정 장관ㆍ 육 장관ㆍ법무 장
관ㆍ보 복지 장관ㆍ여성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민간위원  자원봉사분 에 관한 과 이 한 
자 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육 장관ㆍ보 복지 장관  여성가 장관의 추
을  국무 리가 위 하  자

 위원회의 위원장  국무 리가 고, 위원장  행정
안전 장관과 민간위원 에서 호 한 자 1인이 .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도록 하여  한 .

 민간위원의 기  2 로 한 .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 , 위원회의 업무를 할한 .
 위원장  위원장을 보 하 , 위원장이 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직무를 대행하  행
정안전 장관, 민간 위원장 로 한 .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용 의  과 .
 1. 자원봉사활동 이  개인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 사회를 위하여 대가 이 자 적 로 시간과 
을 제공하  행위를 한 .

 2.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활동을 하  사 을 한 .
 3.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활동을 주  사업 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비영리 법인  단체를 한 .

 4.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의 개 ㆍ장 ㆍ연계
ㆍ협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
라 설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한 .

 전 개정 2014. 1. 7.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이 필
요하 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 의 회의소  
요 이  에 위원장이 소 하 , 위원장이 회의
를 소 하  에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 을 
회의개최 5일 전 지  위원에  서면 로 지  한

. 만, 한 에  지 . <개정 2021. 1. 5.>
 위원회의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로 개의하
고, 위원 과반수의 성 로 의 한 .

 안 과 관 하여 필요한  위원장이 지정하  
행정기관의 장  위원회에 하여 할 수 . <개
정 2021. 1. 5.>

 위원회의 사무를 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 간사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하  행정안전  

소  공무원 로 한 .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위원회  자원봉사진흥 등에 관한 전 적인 사항을 조사
ㆍ연구하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 위원을 

 수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 위원  자원봉사에 관한 
과 이 한 자 에서 행정안전 장관이 위 한 . 
이  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 할 수 

.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의 을 거  위원장이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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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
법  제14839호, 2017. 7. 26., 법개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대 령령 제31380호, 2021. 1. 5., 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하여 국민의 자
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  한 .

 전 개정 2014. 1. 7.

제4조(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8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
위원회 라 한 )  위원장 1인과 위원장 2인을 포 하
여 25인 이내의 실무위원 로 구성하 , 실무위원  

  호의 자로 한 .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연직 실무위원  기획재정 ㆍ 육 ㆍ법무 ㆍ보
복지 ㆍ여성가 ㆍ  및 소방 의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하  국장

 2. 민간실무위원  자원봉사분 에 관한 과 이 한 자 
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육 장관ㆍ보 복지 장관  여성가 장관의 추 을 
 행정안전 장관이 위 하  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행정안전 차관이 고, 위
원장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하  행정안전  소  
공무원과 민간실무위원 에서 호 한 자 1인이 .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  민간실무위원이 과반
수가 도록 하여  한 .

 민간실무위원의 기  2 로 한 .
 안 과 관 하여 필요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  행정기관의 자원봉사 관  국장  실무위
원회에 하여 할 수 . <개정 2021. 1. 5.>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 간사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하  
행정안전  소  공무원 로 한 .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  위원회의 의 을 거  위원장이 정한 .

제5조(정치활동 등의 지 의무) 제14조, 제18조 및 제
19조에 따라 지원을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명의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 이나 특정인
의 거운동을 하여서   .

 제1항에서 거운동 이  「공직 거법」 제58조제1
항에 따른 거운동을 한 . 전 개정 2014. 1. 7.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 )
 행정안전 장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
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 )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 도에 수 하여  한 .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 장관  기본계획을 수 할 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의를 거  한 .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요 지) 구 지 개인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요하여서   .

 본조신설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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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
법  제14839호, 2017. 7. 26., 법개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대 령령 제31380호, 2021. 1. 5., 법개정

제6조( 른 법 과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
하여  른 법 에 특별한 규정이  를 제 하고  
이 법에서 정하  에 따른 .

 전 개정 2014. 1. 7.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 ㆍ시행) 법 제10조의 규
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 장(자치구의 구 장을 
한 . 이하 )   12 지 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도시자(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 )에   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 하여  한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1 지 
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행정안전 장관에  제 하여  하 , 행정안전 장관  
이를 하여 위원회의 의를 거  정한  이를 3

지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   한
.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시장ㆍ군수ㆍ구 장   1  15일 지 시ㆍ도지사
에 ,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1 지 
행정안전 장관에   전 도 시행계획의 이행 과를 
제 하여  한 .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국무 리  행정안전 장관 로 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과를 ㆍ 가하고  과를 위원회에 제

하  할 수 , 행정안전 장관  이행 황을 
ㆍ 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  연구기관에 자 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 할 수 .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호와 .

 1. 사회복지 및 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 ㆍ 전에 관한 활동
 3. 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계 의 권  증진 및 소 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육 및 에 관한 활동
 6. 인권 호 및 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  방 및 도에 관한 활동
 8. 서 및 기초 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  관리 및 재  구호에 관한 활동
 10. 화ㆍ관광ㆍ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 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  및 국 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 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에 공 사업의 수행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
요한 활동 전 개정 2014. 1. 7.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 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에  공공기
관ㆍ자원봉사단체  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

  의 의 제  등의 협조를 요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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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
법  제14839호, 2017. 7. 26., 법개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대 령령 제31380호, 2021. 1. 5., 법개정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의하기 위하여 국무 리 소 로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 전 가로 구성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호의 사항을 의한 .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 의 설정 및 협 ㆍ조정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 에 관한 사항
 4.  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의 사항을 리 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
위원회를  수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대 령령 로 정한 .
전 개정 2014. 1. 7.

제8조(포 ) 법 제12조에 따른 포  대 자의 정 차와 
 「 법」에 따른 . 전 개정 2021. 1. 5.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 ) 
행정안전 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 이라 한 )을 5  수 하여  한 . <개정 
2014. 11. 19., 2017. 7. 26.>

 기본계획에    호의 사항이 포  한 .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 방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
 3. 관계 행정기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의 
조 방법

 5.  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  필요하 고 
인정  사항 전 개정 2014. 1. 7.

제9조(자원봉사자의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

 1. 기 행사
 2. 연구 표 및 국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4. 대 체 등을 한 보
 5.  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 을 
이기 위한 행사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 ㆍ시행하여  한 .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 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  위 이 수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 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
호의    호와 .

 1. 자원봉사활동 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에 한 자원봉사자의 제적 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에 한 인의 신체  재 에 
대한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  단체에 소 한 자원
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호의 요 을   
보   공제에 가 할 수 .

 1. 자원봉사활동 에 한 자원봉사자의 사 , 유장  
및 의 ㆍ 원ㆍ수 비 등에 대한 보 을 할 수 을 

 2. 자원봉사활동 에 한 인의 신체  재
에 대한 보 을 할 수 을 

 지방자치단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 의 가 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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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
법  제14839호, 2017. 7. 26., 법개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대 령령 제31380호, 2021. 1. 5., 법개정

제11조(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 )
  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한 .

 직장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하기 위하여 한 .
 ㆍ직장 등의 장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
동에 대하여  공 을 인정하여  수 . 전 개정 
2014. 1. 7.

제11조( 육 )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육 을 관  육시설에 위탁할 수 .

제12조(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사회에 현 한 
공로가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 령령 로 정하  에 따라 
포 할 수 . 전 개정 2014. 1. 7.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을 무 로 대
여하거나 사용하  할 수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
사센터의 사업    호와 .

 1.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 재 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  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 고 인정하  사업. 이  국ㆍ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ㆍ사용하거나 1  이 의 기간을 대여
ㆍ사용하  할 수 .

 국ㆍ공유재산의 무 대여나 사용의 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관리
법」의 규정에 따른 .

제13조(자원봉사자의  및 자원봉사주간) 국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
기를 이기 위하여  12  5일을 자원봉사자의 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 로 설
정한 .

 자원봉사자의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
항  대 령령 로 정한 . 전 개정 2014. 1. 7.

제13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 등) 법 제17조의 규
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 )의 
회원    호의  하나에 하  자로 한 .

 1. 자원봉사를 주  사업 로 하  비영리법인  단체의 
대표자

 2.  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 고 인
정  협의회 이사회의 의 을 거  자

 협의회의 원 로 대표이사 1인을 포 한 20인 이  
50인 이하의 이사와 사 2인을 .

 원  정관이 정하  에 따라 회에서 한 .
 원의 기  2 로 하  연 할 수 .
 원의 자 요 과 방법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정관 로 정한 .

 협의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  을 제 하고  「민
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자
원봉사활동이 안전한 에서 이  수 도록 
하여  한 .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 의 가  등 보호의 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 령령 로 정한 .

 전 개정 2014. 1. 7.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 요  등) 법 제19조의 규
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 요  과 .

 1. 대 의 자원봉사 관  과에서 조 수 이 의 직에 
3  이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기관ㆍ시설
ㆍ 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  이  사한 자

 3. 5  이  직공무원 로서 자원봉사업무  사회복
지업무에 3  이  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자원봉사 관  시민사
회단체에서 원 로 10  이  활동한 자

 자원봉사센터 장  공개 의 방법에 의하여 한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장의 방법 및 차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자원봉사센터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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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
법  제14839호, 2017. 7. 26., 법개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대 령령 제31380호, 2021. 1. 5., 법개정

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육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 로 관리  수 도록 하여  한 .

무를 리하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 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 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 로 하여 
운영하  에  이사회를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20인 이하로 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 로 구성하고 대표  
민간인 로 한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자원봉사센터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호의 사업을 수행한 .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기관ㆍ단체 과의 시협
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육
 3. 자원봉사 로 의 개  및 보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 실 운영
 6. 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

ㆍ조정ㆍ지원
 7.  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사업

 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지역 내 자원봉사 활
성화를 위하여  호의 사업을 수행한 .

 1.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기관ㆍ단체 과의 시협 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및 육ㆍ 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치
 4. 자원봉사 로 의 개 ㆍ보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  정보의 수  및 제공
 6.  에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
할 수  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
한 사항  조례로 정한 .

제1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관리법」에도 

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 령령 로 정하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 고 인정하
면 이를 무 로 대여하거나 사용하  할 수 . 전

개정 2014. 1. 7.

제16조(고유 별정보의 리) 행정안전 장관  법 제
11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공  인정에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실적 정보를 수 (자원봉사활동 관  사무를 수행
하  른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로 터 제공  

를 포 한 )ㆍ 장ㆍ보유ㆍ가공ㆍ제공(자원봉사
활동 관  사무를 수행하  른 행정기관의 정보시
스템 로 제공하  를 포 한 )하  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가 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 호  
국인등록 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 호등 이라 한

)가 포  자 를 리할 수 . <개정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  가 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 한  주민등록 호등이 포  
자 를 리할 수 .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7. 7.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단체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ㆍ 진하기 위한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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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
법  제14839호, 2017. 7. 26., 법개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대 령령 제31380호, 2021. 1. 5., 법개정

 1. 회원단체 간의 협  및 사업 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보 및 국제
 3. 자원봉사활동과 관  정책의 개  및 조사ㆍ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  정책의 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 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로 터 위탁  사업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법인 로 한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정관을 성하여 행정안전 장
관의 인가를  등기 로  설 . <개정 2014. 
11. 19., 2017. 7. 26.>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대 령령 로 정한 . 전 개정 2014. 1. 7.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할 수 . 전 개정 2014. 1. 7.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국가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 이  자
원봉사센터를 법인 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한 .

 제1항 단에도 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 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 고 인정할 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

 국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  수 
도록 적  하여  하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
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를 지원할 수 .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 요 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대 령령 로 정한 .

 전 개정 2014. 1. 7.
제20조( )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에 

따른 정치활동 등의 지 의무를 위반한 에  「공
직 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을 적용한

. 전 개정 201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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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
법  제14839호, 2017. 7. 26., 법개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대 령령 제31380호, 2021. 1. 5., 법개정

제11조(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 )
  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한 .

 직장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하기 위하여 한 .
 ㆍ직장 등의 장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
동에 대하여  공 을 인정하여  수 . 전 개정 
2014. 1. 7.

제11조( 육 )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육 을 관  육시설에 위탁할 수 .

제12조(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사회에 현 한 
공로가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 령령 로 정하  에 따라 
포 할 수 . 전 개정 2014. 1. 7.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을 무 로 대
여하거나 사용하  할 수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
사센터의 사업    호와 .

 1.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 재 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  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 고 인정하  사업. 이  국ㆍ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ㆍ사용하거나 1  이 의 기간을 대여
ㆍ사용하  할 수 .

 국ㆍ공유재산의 무 대여나 사용의 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관리
법」의 규정에 따른 .

제13조(자원봉사자의  및 자원봉사주간) 국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
기를 이기 위하여  12  5일을 자원봉사자의 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 로 설
정한 .

 자원봉사자의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
항  대 령령 로 정한 . 전 개정 2014. 1. 7.

제13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 등) 법 제17조의 규
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 )의 
회원    호의  하나에 하  자로 한 .

 1. 자원봉사를 주  사업 로 하  비영리법인  단체의 
대표자

 2.  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 고 인
정  협의회 이사회의 의 을 거  자

 협의회의 원 로 대표이사 1인을 포 한 20인 이  
50인 이하의 이사와 사 2인을 .

 원  정관이 정하  에 따라 회에서 한 .
 원의 기  2 로 하  연 할 수 .
 원의 자 요 과 방법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정관 로 정한 .

 협의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  을 제 하고  「민
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자
원봉사활동이 안전한 에서 이  수 도록 
하여  한 .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 의 가  등 보호의 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 령령 로 정한 .

 전 개정 2014. 1. 7.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 요  등) 법 제19조의 규
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 요  과 .

 1. 대 의 자원봉사 관  과에서 조 수 이 의 직에 
3  이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기관ㆍ시설
ㆍ 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  이  사한 자

 3. 5  이  직공무원 로서 자원봉사업무  사회복
지업무에 3  이  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자원봉사 관  시민사
회단체에서 원 로 10  이  활동한 자

 자원봉사센터 장  공개 의 방법에 의하여 한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장의 방법 및 차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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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대 령령 제31380호, 2021. 1. 5., 법개정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
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육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 로 관리  수 도록 하여  한 .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자원봉사센터의 사
무를 리하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 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 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 로 하여 
운영하  에  이사회를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20인 이하로 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 로 구성하고 대표  
민간인 로 한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자원봉사센터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호의 사업을 수행한 .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기관ㆍ단체 과의 시협
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육
 3. 자원봉사 로 의 개  및 보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 실 운영
 6. 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

ㆍ조정ㆍ지원
 7.  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사업

 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지역 내 자원봉사 활
성화를 위하여  호의 사업을 수행한 .

 1.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기관ㆍ단체 과의 시협 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및 육ㆍ 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치
 4. 자원봉사 로 의 개 ㆍ보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  정보의 수  및 제공
 6.  에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
할 수  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
한 사항  조례로 정한 .

제1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관리법」에도 

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 령령 로 정하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 고 인정하
면 이를 무 로 대여하거나 사용하  할 수 . 전

개정 2014. 1. 7.

제16조(고유 별정보의 리) 행정안전 장관  법 제
11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공  인정에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실적 정보를 수 (자원봉사활동 관  사무를 수행
하  른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로 터 제공  

를 포 한 )ㆍ 장ㆍ보유ㆍ가공ㆍ제공(자원봉사
활동 관  사무를 수행하  른 행정기관의 정보시
스템 로 제공하  를 포 한 )하  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가 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 호  
국인등록 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 호등 이라 한

)가 포  자 를 리할 수 . <개정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  가 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 한  주민등록 호등이 포  
자 를 리할 수 .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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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
법  제14839호, 2017. 7. 26., 법개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대 령령 제31380호, 2021. 1. 5., 법개정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단체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ㆍ 진하기 위한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 할 수 .

 1. 회원단체 간의 협  및 사업 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보 및 국제
 3. 자원봉사활동과 관  정책의 개  및 조사ㆍ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  정책의 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 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로 터 위탁  사업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법인 로 한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정관을 성하여 행정안전 장
관의 인가를  등기 로  설 . <개정 2014. 
11. 19., 2017. 7. 26.>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대 령령 로 정한 . 전 개정 2014. 1. 7.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할 수 . 전 개정 2014. 1. 7.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국가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 이  자
원봉사센터를 법인 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한 .

 제1항 단에도 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 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 고 인정할 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

 국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  수 
도록 적  하여  하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
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를 지원할 수 .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 요 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대 령령 로 정한 .

 전 개정 2014. 1. 7.
제20조( )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에 

따른 정치활동 등의 지 의무를 위반한 에  「공
직 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을 적용한

. 전 개정 201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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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및 시·도 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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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부 주

고 시사 지 의

시사 지 의

시사 지 의

시사 지 의

시사 지 의

동 시사 지 의

시사 지 의

시사 지 의

원시사 지 의

시 시사 지 의

시사 지 의

시사 지 의

시사 지 의

시사 지 의

사 지 의

여 시사 지 의

시사 지 의

인시사 지 의

의 시사 지 의

이 시사 지 의

시사 지 의

시사 지 의

시사 지 의

시사 지 의

시사 지 의

140

2 23  사 자원봉사 사업





2023년도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

발  행  일 : 2022년 12월

발      행 : 보건복지부

연락 및 문의처 : 사회서비스정책과(044-202-3214)

이 사업 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0
2
3
년
도   

사
회
복
지
자
원
봉
사 

사
업
지
침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안내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